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06,264 425,074 427,362 440,530 451,808 2,151,038 2.70

자 체 수 입 77,377 78,388 79,556 77,607 77,800 390,728 0.10

이 전 수 입 262,338 270,912 275,673 282,815 279,271 1,371,009 1.6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548 75,774 72,133 80,108 94,737 389,300 9.20

세 출 406,264 425,074 427,362 440,530 451,808 2,151,038 2.70

경 상 지 출 111,890 119,852 126,283 127,288 134,611 619,924 4.70

사 업 수 요 294,373 305,222 301,079 313,242 317,197 1,531,113 1.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태백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3 20,93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63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 15,95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4,35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http://www.taebaek.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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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태백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108 0 0 3,108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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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108

태백시

일자리

경제과
태백형 일자리사업 2,308

황지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

황연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

삼수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

상장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

문곡

소도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

장성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

구문소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

철암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http://www.taeb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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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태백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7 80 191 183 353,149 367,951 △14,801

본청

(기획감사실)
1 6 14 11 16,052 53,071 △37,020

행정복지국 1 28 77 65 180,647 159,749 20,898

경제개발국 1 32 69 83 118,480 109,089 9,391

의회사무과 1 1 2 2 787 884 △97

직속기관 1 3 10 12 15,234 10,792 4,442

사업소 1 10 19 10 21,950 34,365 △12,41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8개 동 주민센터 제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http://www.taeb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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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53 62.57 27.69 27.5 48.39 88.2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링크: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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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01,837 303,304 313,893 378,510 370,467

국외여비 총액
(B=C+D)

223 253 349 331 321

국외업무여비(C) 70 70 70 70 70

국제화여비(D) 153 183 279 261 251

비율 0.07 0.08 0.11 0.09 0.09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70,467 321 70  251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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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54,433 267,949 277,970 334,176 330,292

행사･축제경비 5,705 6,552 7,529 7,208 6,150

비율 2.24 2.45 2.71 2.16 1.86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태백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30,292 6,150 1.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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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79 91 53 38 0.51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1 91 91 91 9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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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8 227 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94 197 197 215 22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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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22 124 41 38 36 10 1.02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2 92 99 114 12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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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태백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5,589 13,348 0.3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314 8,749 6,895 10,251 13,348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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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90 1,163 1.3

공무원 일‧숙직비 501 84 0.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24 913 0.8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등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 링크: http://lofin.mois.go.kr


